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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고시 제2017 - 173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7. 7.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액체화물저장 물류탱크터미널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나. 주 소 : 여수시 낙포동 159-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액체화물의 안정적인 수출입을 위한 물류저장시설 확보

나. 사업의 개요 : 28,636㎡(공장부지 26,136㎡, 도시계획도로 2,50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여수시 낙포동 산77-3번지외 12필지

나. 면  적 : 28,636㎡(공장부지 26,136㎡, 도시계획도로 2,50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1999. 1. 19. ~ 2017. 6. 30

(변경) 1999. 1. 19. ~ 2018.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실시계획인가 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659-4012) 및 (주)여수탱크터미날 현장사무실(☏686-32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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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고시 제2017 - 174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7. 7.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가. 성 명 : (당초) ㈜여수환경산업 대표 최옥균

(변경) ㈜여수환경산업 대표 김진식

나. 주 소 : 여수시 진달래길 310-42(월내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산업단지업

체 폐기물 이송거리 단축에 따른 원가 절감

나. 사업의 개요

◦ 부지조성 : 42,471㎡
◦ 처리용량 : 590,64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여수시 월내동 산68-2번지 외 9필지

나. 면 적 : 42,47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04. 10. 8. ～ 2017. 6. 30.

(변경) 2004. 10. 8.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실시계획인가 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2) 및 (주)여수환경산업 현장사무실(061-686-5701)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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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계 44,136 42,471 　 　

1 월내동 산69-1 임 1,653 1,653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2 월내동 산69 임 9,272 9,272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3 월내동 산68 임 7,322 7,322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4 월내동 산70 임 6,035 6,035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5 월내동 산69-3 임 2,549 2,549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6 월내동

380-9 도 1,382 160 기재부 - 당초

380-10 잡 799 160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변경

7 월내동 1377-3 잡 185 185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8 월내동 산70-1 임 114 114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9 월내동 산69-2 임 6,063 6,063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10 월내동 산68-2 임 9,561 9,118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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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17-1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0-1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및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098),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보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3일

여 수 시 장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역
  1.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0-10번지 외 39필지
    나. 대지면적 : 45,996.4㎡
    다. 연 면 적 : 114,207.2393㎡ (용적률 : 178.65%)
    라. 건축면적 : 8,188.9082㎡ (건폐율 : 17.8%)
    마. 규    모 : 아파트 15개동(813세대, 지하2층~15층) 및 부대․복리시설
 
  2. 변경내역
    가. 공사기간 변경(당초 2017. 06. 15까지 ⇒ 변경 2017. 6.28.까지)
    나. 사업부지 변경(당초 45,577㎡ ⇒ 변경 45,996.4㎡) 지적 확정측량 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0-10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완충녹지, 소공원)
    나. 명칭 : 도로(대로3-38, 소로1-303호), 완충녹지(161호), 소공원(160호)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사업시행면적 : 도로 (대로3-38 : 당초 6,640.0㎡ ⇒ 변경 6,664.5㎡)
                            (소로1-303 : 당초 710.0㎡ ⇒ 변경 716.8㎡)
                      완충녹지 (당초 6,515㎡ ⇒ 변경 6,018.4㎡) 
                      공원 (당초 5,238㎡ ⇒ 변경 5,239.4㎡)
    나. 사업규모 : 도로 개설     (대로3-38호 580m중 280m개설),
                                (소로1-303호 70m중 70m개설)
                  완충녹지 설치 (완충녹지161호 14,065㎡중 6,018.4㎡설치)
                  공원 설치     (소공원160호 5,239㎡중 5,239.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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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전체 금회

대로 3 38 25 보조
간선도로 580 280 대2-7

죽림리 58전
중1-1

죽림리 76-1답 일반도로
변경
없음소로 1 303 10 국지도로 70 70 완충녹지160

죽림리 산78임
대로3-2

죽림리 221-7답
보행자

전용도로
계 2개노선 650 350

       2) 완충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비고전체 금회
161 녹지 완충녹지 죽림리 50-11 일원 14,085 6,018.4 변경

       3) 공원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비고전체 금회
160 죽림10공원 소공원 죽림리 264 일원 5,238 5,239.4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1(부경빌딩 2층), 죽림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고 충 구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양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문 철

  5.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가. 당초 : 2014. 11.  1. ~ 2017. 06. 15.
    나. 변경 : 2017. 06. 15. ~ 2017. 06. 28.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
속 됨.

붙임1. 토지세목조서



- 8 -

○ 도시계획도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입면적(㎡)
소유자계 대로(3-38) 소로(1-30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2 필지 25,782 7,350 7,380 6,640 6,664.5 710 716.8

1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8 전 307 172 172 172 172 죽림지역주택조합
2 58-1 구 134 85 85 85 85 죽림지역주택조합
3 59-3 답 1,695 1,123 1128 1,123 1128 죽림지역주택조합
4 59-1 구 138 55 56 55 56 죽림지역주택조합
5 61 답 1,967 473 475 473 475 죽림지역주택조합
6 62 전 1,074 109 110 109 110 죽림지역주택조합
7 62-4 전 199 74 75 74 75 죽림지역주택조합
8 63 전 1,511 129 130 129 130 죽림지역주택조합
9 64 전 641 279 280 279 280 죽림지역주택조합
10 221-9 답 183 175 176 175 176 죽림지역주택조합
11 221-1

0 답 851 601 602 601 602 죽림지역주택조합
12 221-1

1 답 584 550 551 550 551 죽림지역주택조합
13 221-4 답 852 237 238 179 180 58 58.8 김창곤
14 221-7 답 267 102 103 22 23 80 80 형판수
15 225-1 답 536 525 526 525 526 　 죽림지역주택조합

16 264 답 2,506 245 246 245 246 　 죽림지역주택조합

17 1024-
2 도 1,093 65 66 65 66.5 　 국(국토교통부)

18 1026-
4 구 972 297 298 213 214 84 84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산
77-14 임 494 415 416 415 416 　 죽림지역주택조합

20 산
77-16 임 6,658 911 912 911 912 　 죽림지역주택조합

21 산
77-6 임 699 240 241 240 241 　 죽림지역주택조합

22 산78 임 2,421 488 494 　 488 494 죽림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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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및 녹지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계 완충녹지(161) 소공원(160)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합계 42 필지 59,667 11,576 11,257.8 6,515 6,018.4 5,238 5,239.4 　

1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49-3 전 378      92 - 92 - 　 　 죽림지역주택조합
2 49-9 도 72 72 - 72 - 죽림지역주택조합
3 50-10 전 6,780 384 384 384 384 　 　 죽림지역주택조합
4 50-11 전 3,305 855 765 855 765 죽림지역주택조합
5 55 답 230 5 5 5 5 　 　 죽림지역주택조합
6 55-1 구 69 5 5 5 5 　 　 죽림지역주택조합
7 56 전 62 22 22 22 22 　 　 죽림지역주택조합
8 58 전 307 135 135 116 116 19 19 죽림지역주택조합
9 58-1 구 134 49 50.4 19 19 30 31.4 죽림지역주택조합
10 59 답 326 326 326 - 326 326 죽림지역주택조합

59-3 답 1,695 366 366 366 366 - - 죽림지역주택조합11
12 59-1 구 138 81 81 21 21 60 60 죽림지역주택조합
13 60-4 구 147 1 1 1 1 　 　 죽림지역주택조합
14 60-6 답 479 1 1 1 1 　 　 죽림지역주택조합
15 61 답 1,967 603 603 172 172 431 431 죽림지역주택조합
16 62 전 1,074 106 106 106 106 　 　 죽림지역주택조합
17 62-3 종 279 275 279 275 279 　 　 죽림지역주택조합
18 62-4 전 199 123 123 　 123 123 죽림지역주택조합
19 63 전 1,511 96 96 96 96 　 　 죽림지역주택조합
20 64 전 641 354 354 354 354 　 　 죽림지역주택조합
21 221-10 답 851 258 258 258 258 　 　 죽림지역주택조합
22 221-11 답 584 35 35 35 35 　 　 죽림지역주택조합
23 221-12 답 267 16 16 16 16 　 　 죽림지역주택조합
24 260 답 2,554 11 11 11 11 박태원
25 262 답 2,769 1 1 1 1 공창영
26 263 답 340　 340 340 　 340 340 죽림지역주택조합
27 264 답 2,506 2261 2261 91 91 2,170 2,170 죽림지역주택조합
28 265 답 825 825 825 　 825 825 죽림지역주택조합
29 266 답 169 169 169 　 169 169 죽림지역주택조합
30 267 답 111 111 111 　 111 111 죽림지역주택조합
31 267-1 도 26 26 26 　 26 26 죽림지역주택조합
32 267-3 답 29 29 29 　 29 29 죽림지역주택조합
33 1024-2 도 1,093 234 178.4 84 28.4 150 150 국(국토교통부)
34 1026-4 구 972 524 524 153 153 371　 371　 국(농림축산식품부)
35 산75-1 도 196 196 - 177 - 　 여수시
36 산75-6 임 273 285 273 285 273 　 죽림지역주택조합
37 산76-5 임 99 109 99 109 99 　 죽림지역주택조합
38 산76-6 임 10,381 718 726 718 726 　 죽림지역주택조합
39 산77 임 205 46 46 　 　 46 46 죽림지역주택조합
40 산77-15 임 6,044 666 666 666 666 　 죽림지역주택조합
41 산77-16 임 6,658 282 282 282 282 　 죽림지역주택조합
42 산77-6 임 699 260 260 260 260 　 죽림지역주택조합
43 산78-7 임 2,421 419 419 419 419 　 죽림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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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 2017-1325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정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3.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7. 7. 3. ~ 2017. 7. 17.(15일간)

 □ 공고내용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사전통지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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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 대상자(농지소유자)
처분
사유 청문일시 반송

사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돌산읍 우두리 427 전 1,043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7
농업회사
법인슈퍼

푸드케이(주)
휴경

2017.8.1.

10:30
주소
불명

소라면 현천리 845-2 전 1,744
전남 여수시 웅천로 291, 30*동 70*호(웅
천동, 웅천부영3차아파트)

문*정 휴경
2017.8.1.

14:00
폐문
부재

소라면
봉두

리
548 답 1,3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66, 20*동 
120*호(중흥S클래스2단지)

신*숙 휴경
2017.8.1.

14:30
폐문
부재

소라면
봉두

리
909 답 1,746

전남 여수시 소라면 갬실길 2* 임*규 휴경
2017.8.1.

15:00
폐문
부재

소라면
봉두

리
910 답 2,317

소라면 복산리 2167-1 전 777 전남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길 7*-13 최*재 휴경
2017.8.1.

15:30
이사
불명

소라면 조화리 405-6 답 1,788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7번길 9*(괴정
동)

이*성 휴경
2017.8.1.

16:00
폐문
부재

소라면 조화리 405-10 답 1,392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1*1동 
70*호(죽림사랑으로부영1차)

정*균 휴경
2017.8.1.

16:30
폐문
부재

소라면 봉전리 62-4 답 879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 4* 김*정 휴경
2017.8.1.

17:00
수취인
불명

화양면 화동리 480 전 354
전남 순천시 서면 강청길 82,1*6동 20*호 
(라송센트럴카운티아파트)

김*만 휴경
2017.8.1.

17:30
폐문
부재

화양면 서촌리 1036 전 1,35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97, 5*2동 
250*호(중흥S클래스5단지)

양*승 휴경
2017.8.4.

10:00
폐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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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 대상자(농지소유자)
처분
사유 청문일시 반송

사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화정면 여자리 648 전 2,516
전남 여수시 장성5길 5-6, 2*1호(안산
동)

김*란 휴경
2017.8.4.

10:30
주소
불명

경호동 903-1 전 1,531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9 (국동) 김*순 휴경

2017.8.4.

11:00
폐문
부재

경호동 907-1 전 1,563

웅천동 28 전 1,269
전남 여수시 장군산길 10, 1*8동 90*호 
(여서동,경남아파트)

이*식 휴경
2017.8.4.

11:30
폐문
부재

웅천동 28 전 1,269 전남 여수시 관문서1길 *-5 (관문동) 정*주 휴경
2017.8.4.

13:30
수취인
불명

주삼동 729-7 답 835
전남 여수시 여서로 134, 1*3동 20*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문*엽 휴경
2017.8.4.

14:00
폐문
부재

해산동 638-5 답 1,310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 강*원 휴경

2017.8.4.

14:30
폐문
부재

해산동 638-6 답 1,298

상암동 894 답 433
전남 여수시 장성1길 37, 30*동 40*호 
(안산동,우미린)

김*희 휴경
2017.8.4.

15:00
폐문
부재

상암동 494 답 441
전남 여수시 신덕3길 2*-3 (신덕동) 조*근 휴경

2017.8.4.

15:30
폐문
부재

상암동 497-1 답 608

호명동 1072-6 전 2,315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2길 5*-13 황*희 휴경

2017.8.4.

16:00
폐문
부재

호명동 1072-27 전 1,918

묘도동 421-5 답 248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8, 3*1호(수
정동, 화이트빌)

구*선 휴경
2017.8.4.

16:30
폐문
부재

묘도동 421-3 답 165.5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2길 12, 7*4동 
110*호(고현동, 고려6차아파트)

김*필 휴경
2017.8.4.

17:00
폐문
부재

묘도동 1210-30 전 16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번길 
5*-12(전포동)

한*완 휴경
2017.8.4.

17:30
폐문
부재

 □ 청문일정

   ○ 청문일시 : 2017. 8. 1(화 )/ 8. 4(목)

   ○ 청문장소 : 여수시청(1청사) 무료법률상담실(1층 민원실 옆)

   ○ 참 석 자 : 본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신분증 지참)

   ○ 청문주재 : 시민소통담당관실 법무팀장 박활수

   ○ 청문내용 : 자기의 농업경영 미이행에 따른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대상자별 청문일정 전일 접수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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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청문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

업정책과(여수시 주동1길 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담당자(☏ 061-659-44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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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➀ 정당한 사유로 휴경한 경우 해당자 제출자료

  - 자연재해피해확인서, 군입대확인서, 공직임명장, 입원확인서(3개월이상),국외여행 

증명서류(3개월이상) 등

 ➁ 기타 경작증명 소명자료 : 자경증명서(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발급),

    농지원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작성･발급), 경작사진 등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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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 청문대상자(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성명(명칭) : 청문대상자(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 대리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청문대상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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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 2017 - 1330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화양면 화동도로 확장공사』구간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

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3.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양면 화동도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량 : L=840m B=10.0m

2. 열람공고기간 : 2017. 7. 3. ～ 7. 17. (14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

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3)로 문의하시고,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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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서 

□ 사업명 : 『화양면 화동도로 확장공사』

1. 소재지
지 번

2.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전화)

성 명 생년월일

3. 의견내용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여수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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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화동도로확장공사편입토지조서(추가)

작성자 : 행정9급 박규연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10필지 　 　  501 　 　 　 　 　 　 　

1 화양면  
화동리 2083-23 295 2083-23      295 학 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재무과
전라남도교육감

(재무과) 　 　 　

2 화양면  
화동리 2083-28 2,345 분할예정       62 구 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보상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보

상사업단) 　 　 　

3 화양면  
화동리 906-3 304 분할예정       14 구 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보상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보

상사업단) 　 　 　

4 화양면  
화동리 885-2 20 885-2       20 도 도 여천군  화양면 화동리 

7*3 장*엽 　 　 　

5 화양면  
화동리 697-1 254 분할예정       42 대 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6*7-1 강*숙 　 　 　

6 화양면  
화동리 1473-2 7 1473-2        7 대 도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길 29, 재정지원과

전라남도  
교육감(여수교육지
원청 재정지원과)

　 　 　

7 화양면  
화동리 1473-3 30 1473-3       30 답 도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길 29, 재정지원과

전라남도  
교육감(여수교육지
원청 재정지원과)

　 　 　

8 화양면  
화동리 1472-1 37 분할예정       10 도 도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길 29, 재정지원과

전라남도  
교육감(여수교육지
원청 재정지원과)

　 　 　

9 화양면  
화동리 2183-2 2 2183-2        2 답 도 여천군  화양면 화동리 

8*3 김*빈 　 　 　

10 화양면  
화동리 2083-26 97 분할예정       19 구 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보상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보

상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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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7 - 13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7.  3.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정화원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10-*(신월동) 폐문부재

2 정순자 〃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남3길 25-**(광무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7. 3. ~ 2017. 7. 1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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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7 - 13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7.  3.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박순선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시정촉구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04, 5**동 4**호

(안산동, 부영아파트)

수취인

불명

4. 공고기간 : 2017. 7. 3. ~ 2017. 7. 1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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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범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잿돔길 1** 이사불명

여수시 공고 제2017 - 13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7.  3.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7. 3. ~ 2017. 7. 1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

하의 재산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

리니, 압류(공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2 -



- 23 -

여수시 조례 제675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25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26.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27.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

28.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29.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30.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31.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32.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33.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34.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35. 행정규제(인ㆍ허가 등) 부서담당자 특별ㆍ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

36.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제8조제34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44호 및 제45호

를 각각 삭제한다.

34. 저출산․인구감소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35.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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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출산 인구 개선교육 및 홍보

37. 지역 인구 통계․진단

38. 인구정책 지자체 평가 대응

39. 인구정책 지자체 관련 부서 사업 연계 및 기획

40.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41.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42. 인구정책 시군구간, 시군구-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43. 인구정책 관련 법령․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제9조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지방세 제증명 발급

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제10조제1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

한다.

13.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14. 수입증지 판매 관리

15. 금고계약 및 관리, 지도·감독

16. 자금배정 및 재배정 관련사무

1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관리

18.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9.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조정

2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1. 일반회계 세입정리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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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회계 중 각 부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3. 세외수입 수납 조정 및 관리

24.「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6.「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7.「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1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국제교육원 협력사업 지원

32. 자매도시간 문화․체육행사 교류사업

33. 지구촌사랑나눔 운영지원

제14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관리

46.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리

제19조 후단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

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6조제54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55. 공동체사업 관련 법령․위원회․협의기구 등 제도적 기반 구축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57. 지역공동체 조직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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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역공동체 행사․예산지원 등 관리

59. 어르신공동체, 아파트공동체, 희망마을, 마을공동체․공방, 공동체정원 사

업 등 육성 지원

60. 상가 등록 및 위치안내 시설물 설치 관리

61. 새마을금고 관리(정관 변경 인가 등)

제32조제50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도시지역 내 행위 제한(토지형질변경 등)관리

52.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준공검사

53.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4.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원상복구

55.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56.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57.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 부과·징수

58. 토석(토사) 채취허가·협의(신고)

59. 산지 전용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60. 도시계획구역 내 산림형질변경허가·협의

61.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 및 준공검사

62.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검사

63. 토석채취허가

64. 토지분할허가

65. 도시계획구역 내 토석채취 관리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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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포함) 및 현년도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제36조제24호 및 제2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6호부터 제38호까지

를 삭제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제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제39조제4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농어촌 민박 신고에 관한 사항

33. 농어촌 민박 관리(지도․계도․행정처분 등)

34. 관광숙박시설 승인 및 등록(인․허가)

35. 관광숙박시설 관리(지도․계도․행정처분 등)

제40조 본문 중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을 “지방서기관·지방기술

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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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 중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로, “지방녹지사무관으로”를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0호를 제39호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2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0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에 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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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생  략) 제3조(시민소통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신  설> 26.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

규상 등록규제 정비

  <신  설> 27.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

  <신  설> 28.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

처 건의

  <신  설> 29.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

굴 및 개선

  <신  설> 30.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신  설> 31.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운영

  <신  설> 32.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

ㆍ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신  설> 33.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

운영

  <신  설> 34.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신  설> 35. 행정규제(인ㆍ허가 등) 부서담

당자 특별ㆍ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

  <신  설> 36.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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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기획예산과) --------------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본호 신설 2016. 7. 29.]

34. 저출산․인구감소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35.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

규상 등록규제 정비 [본호 신설 

2016. 7. 29.]

35.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36.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 [본호 신설 2016. 7. 

29.]

36. 저출산 인구 개선교육 및 홍보

37.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

처 건의 [본호 신설 2016. 7. 2

9.]

37. 지역 인구 통계․진단

38.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

굴 및 개선 [본호 신설 2016. 7. 

29.]

38. 인구정책 지자체 평가 대응

39.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본호 신설 2016. 7. 29.]

39. 인구정책 지자체 관련 부서 사

업 연계 및 기획

40.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운영[본호 신설 2016. 

7. 29.]

40.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연

계 협력체계 구축

41.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

ㆍ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본호 

신설 2016. 7. 29.]

41.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42.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

운영[본호 신설 2016. 7. 29.]

42. 인구정책 시군구간, 시군구-민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4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본호 신설 2016. 7. 29.]

43. 인구정책 관련 법령․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44. 행정규제(인ㆍ허가 등) 부서담

당자 특별ㆍ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본호 신설 2016. 7. 29.]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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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본

호 신설 2016. 7. 29.]

  <삭  제>

제9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

무를 분장한다. [제목개정 2016. 

7. 29.] <개정 2016. 7. 29.>

제9조(세정과) ------------------

------------------------------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  설> 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제10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

무를 분장한다.[제목개정 2016. 

7. 29.] <개정 2016. 7. 29.>

제10조(징수과)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관허사

업 제한(민원실 포함)<개정 201

6. 7. 29.>

13.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개정 2016. 7. 29.>

14. 수입증지 판매 관리

15. 수입증지 판매 관리<개정 2016. 

7. 29.>

15. 금고계약 및 관리, 지도·감독

16. 금고계약 및 관리, 지도·감독

<개정 2016. 7. 29.>

16. 자금배정 및 재배정 관련사무

17. 자금배정 및 재배정 관련사무

<개정 2016. 7. 29.>

1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관리

18.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관리<개

정 2016. 7. 29.>

18.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

항

19.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

항<개정 2016. 7. 29.>

19.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조정

20.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조정<개

정 2016. 7. 29.>

2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1.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본호 신설 2016. 7. 29.]

21. 일반회계 세입정리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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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회계 세입정리 및 결산 [본

호 신설 2016. 7. 29.]

22. 일반회계 중 각 부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3. 일반회계 중 각 부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6. 7. 29.]

23. 세외수입 수납 조정 및 관리

24. 세외수입 수납 조정 및 관리[본

호 신설 2016. 7. 29.]

24.「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관

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5.「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관

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 7. 2

9.]

2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과태료 과년도 체

납 징수에 관한 사항

2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과태료 과년도 체

납 징수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 7. 29.]

26.「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7.「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6. 7. 29.]

27.「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

사)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8.「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

사)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 7. 2

9.]

  <삭  제>

제11조(투자유치·박람회과) 투자

유치·박람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목개정 2016. 7. 2

9.] <개정 2016. 7. 29.>

제11조(투자유치·박람회과) -----

-----------------------------. 

------------------------------

-----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국제교육원 협력사업 지원

  <신  설> 32. 자매도시간 문화․체육행사 교류

사업

  <신  설> 33. 지구촌사랑나눔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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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

무를 분장한다.

제14조(총무과)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새마을사업(소득사업·금고)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리

25.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관리

26. ∼ 45. (생  략) 26. ∼ 45. (현행과 같음)

  <신  설> 46.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리

제19조(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

방보건사무관으로, 도시미화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생활자원과장은 지

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

관으로 한다

제19조(사회복지국) -------------

------------------------------

------------------------------

------------------------------

------------------------------

------------------------------

------------------------------

------ , 도시미화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

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

------------------------------

------.

제26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26조(지역경제과) -------------

---------------------.

1. ∼ 53. (생  략) 1. ∼ 53. (현행과 같음)

  <신  설> 54.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신  설> 55. 공동체사업 관련 법령․위원회․협
의기구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신  설>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신  설> 57. 지역공동체 조직현황 관리

  <신  설> 58. 지역공동체 행사․예산지원 등 관

리

  <신  설> 59. 어르신공동체, 아파트공동체, 

희망마을, 마을공동체․공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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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정원 사업 등 육성 지원

  <신  설> 60. 상가 등록 및 위치안내 시설물 

설치 관리

  <신  설> 61. 새마을금고 관리(정관 변경 인

가 등)

제32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2조(도시계획과) -------------

-------------------.

1. ∼ 49. (생  략) 1. ∼ 49. (현행과 같음)

  <신  설> 50.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

획 승인

  <신  설> 51. 도시지역 내 행위 제한(토지형

질변경 등)관리

  <신  설> 52.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준공검사

  <신  설> 53.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54.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원상복구

  <신  설> 55.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  설> 56.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신  설> 57.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 부

과·징수

  <신  설> 58. 토석(토사) 채취허가·협의(신

고)

  <신  설> 59. 산지 전용허가·신고 및 준공검

사

  <신  설> 60. 도시계획구역 내 산림형질변경

허가·협의

  <신  설> 61.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 및 준

공검사

  <신  설> 62.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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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63. 토석채취허가

  <신  설> 64. 토지분할허가

  <신  설> 65. 도시계획구역 내 토석채취 관리 

및 준공검사

제35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제35조(교통과) -----------------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포함) 및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24. ---------------------- 현년

도 과태료 -----

25. ∼ 49. (생  략)   25. ∼ 49.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6조(허가민원과) -------------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도시지역 내 행위 제한(토지형

질변경 등)관리[종전의 제25호

에서 이동 2016. 1. 8.]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25.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준공검사[종전의 제26호에서 이

동 2016. 1. 8.]

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26.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

16. 1. 8.]

 <삭  제>

27.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원상복구[종전의 제28호

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28.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29.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종

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30.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 부

과·징수[종전의 제31호에서 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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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16. 1. 8.]

31. 토석(토사) 채취허가·협의(신

고)[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1

6. 1. 8.]

  <삭  제>

32. 산지 전용허가·신고 및 준공검

사[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1

6. 1. 8.]

  <삭  제>

33. 도시계획구역 내 산림형질변경

허가·협의[종전의 제34호에서 

이동 2016.1. 8.]

  <삭  제>

34.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 및 준

공검사[종전의 제35호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35.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검사[종

전의 제36호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36. 토석채취허가[종전의 제37호에

서 이동 2016. 1. 8.]

  <삭  제>

37. 토지분할허가[종전의 제38호에

서 이동 2016. 1. 8.]

  <삭  제>

38. 도시계획구역 내 토석채취 관리 

및 준공검사[종전의 제39호에서 

이동 2016. 1. 8.]

  <삭  제>

제37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7조(도시재생과)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거환경 개선사업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

항

9. ∼ 37. (생  략) 9. ∼ 37. (현행과 같음)

  <신  설>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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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제39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제39조(하부조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

장한다.<개정 2016. 12. 23.>

④ ----------------.------------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농어촌 민박 신고에 관한 사항

  <신  설> 33. 농어촌 민박 관리(지도․계도․행
정처분 등)

  <신  설> 34. 관광숙박시설 승인 및 등록(인․
허가)

  <신  설> 35. 관광숙박시설 관리(지도․계도․행
정처분 등)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

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소장)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제43조(하부조직) ① 산단지원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영개

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

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

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녹

지사무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

------------------------------

------------------------------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

방공업사무관으로---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

무관으로,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4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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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관광 민박 및 펜션 확충 <삭  제>

40. (생  략) 39. (현행 제40호와 같음)

41. 민박 개보수비 지원 및 관리 <삭  제>

42. ∼ 48. (생  략) 40. ∼ 46. (현행 제42호부터 제48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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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칙 제67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인사발

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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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1 ］ ( 개 정
2008.12.31,2009.3.16,2009.6.8,2009.10.30,2009.12.31,2010.3.12,2010.12.1,2011.1.17,2011.9.23,2011.12.31
,2012.8.10,2013.1.10,2013.8.14,2014.1.13,2014.2.21,2014.6.30,2015.1.15,2015.6.5,2016.2.1.2016.4.22,2016
.8.1,2016.12.30,2017.7.3.) 

여수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703 

       
 713 

      
   29 

        
204 

       
 325 

       
   17 

       
   31 

       
 121 

     
   
263 

정
무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660 

707 29 172 323 17 31 118 263

3  급 1 1 　 　 　 　 　 　 　

4  급 11 5 1 2 3 　 　 　 　

5  급 82 29 3 8 14 1 1 6 20

6  급 370 157 7 49 66 3 7 37 44

7  급 441 218 5 44 84 4 6 21 59

8  급 428 178 7 48 94 3 6 20 72

9  급 327 119 6 21 62 6 11 34 68

전
문
경
력
관

전문경력관 계 3 3 　 　 　 　 　 　 　

나
군

통역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별

정

직

계 1 1 　 　 　 　 　 　 　

5  급 　 　 　 　 　 　 　 　 　

6  급 1 1 　 　 　 　 　 　 　

6-7급 　 　 　 　 　 　 　 　 　

7  급 　 　 　 　 　 　 　 　 　

연
구
직

계 5 1 　 2 2 　 　 　 　

연구관 　 　 　 　 　 　 　 　 　

연구사 5 1 　 2 2 　 　 　 　

지
도
직

계 33 　 　 30 　 　 　 3 　

지도관  　 　  　 　 　 　 　

지도사 33 　 　 30 　 　 　 3 　


